
공      고

수원시 장안구 공고 제 2014 - 238호

건축법 제2조 제11호 나목 및 같은 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

같이 도로를 지정(변경)하였기 공고합니다.

2014. 06. 12.

장  안  구 청 장

1. 도로위치 : 율전동 491-8번지(별첨 참조)

2. 도로길이 : 62 m

3. 도 로 폭 : 1.4 ~ 6 m

4. 도로면적 : 160 ㎡

5. 지정동기 : 율전동 100-14, 21번지 신축 관련

6. 지정근거 :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

7. 편입토지

(단위 : ㎡)

위  치 지 번 지목 공부면적
기존도로
지정면적

편입면적 제외면적 소유자 비 고

율전동 491-8 구 2,617 348 160 2,109 국
(국토교통부)

8. 기타사항

위 도로의 면적, 길이, 폭은 개략치 이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관련

서류는 장안구청 건축과(031-228-5457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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